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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2015년 맞춤형 교육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보장비용 부담 개선건의

          2015년 맞춤형 교육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보장비용 부담 수급자 기준을  

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.

     1. 관련규정

       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(보장기관)  

         - 이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  

           특별시장, 구청장(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 교육감)을 말한다.

       나. 교육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 

         -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, 시군구에서 교육급여  

           예산부담

     2. 교육급여 수급자 현황
(단위 : 명)

구 분 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

계 592 407 117 68

중구민 260 111 86 63

타 지역주민 332 296 31 5

    3. 개선 건의사유

       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르면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서울시  

          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음.

       나. 타 자치구민에 대한 교육급여 부담으로 지역주민 불만

    4. 우리구 의견

        ○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,구청장

          이 교육급여 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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